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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:“변경없음”

구분 도   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     치
면     적 (㎡)

비고기  정 변  경 변경후

변경 7 가우도지구 도암면 신기리
가우도 일원 320,745 - 320,745

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.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 변경에 관한 

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조서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 :“변경없음”

구     분 면      적(㎡) 구성비(%) 비  고기  정 변  경 변경후
합     계 320,745 - 320,745 100.0

관 리
지 역

계획관리지역 133,435 - 133,435 41.6
보전관리지역 21,296 - 21,296 6.6
생산관리지역 - - - -

농림지역 141,226 - 141,226 44.0
자연환경보전지역 24,788 - 24,788 7.7

■ 용도지구 결정(변경) :“변경없음”

구 분 도   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  분 위  치 제 한내 용
면     적(㎡) 최  초결정일 비 고기  정 변  경 변경후

변 경 6 - 관광ㆍ휴양
개발진흥지구

도암면 신기리
가우도 일원 - 320,745 - 320,745 전라남도 고시 

제2010-38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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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: “변경”
가. 교통시설
1) 도 로
■ 도로 총괄표

구분 류별
합계 1류 2류 3류

노선수 연장(m) 면적(㎡) 노선수 연장(m) 면적(㎡) 노선수 연장(m) 면적(㎡) 노선수 연장(m) 면적(㎡)

기정 소로 16 4,898
(4,709)

17,762
(17,198) - -  - 1 805 6,609 15 4,093

(3,904)
11,153

(10,589)

변경 소로 19 5,229
(4,986)

17,937
(16,891) - - - 1 805 6,587 18 4,424

(4,181)
11,350

(10,304)
※ ( )는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도로의 연장․면적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
규       모

기 능 연장(m)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 요경과지 최  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기정 소로 2 260 8 국 지

도 로 805 21-14잡 산1-4 일 반
도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56 4 국 지
도 로 374 40대 92대 일 반

도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57 4 국 지
도 로 112 75답 30-4도 일 반

도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58 3 특 수
도 로 850 1-1임 산1-4임 보행자

도 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58 2 특 수
도 로 890 1-1임 산1-4임 보행자

도  로
기정 소로 3 159 2 특 수

도 로 263 94전 92-4전 보행자
도 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60 3 특 수
도 로 77 58-5전 64-1전 보행자

도 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60 2 특 수
도 로 96 58-5전 64-1전 보행자

도  로
※ ( )는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도로의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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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규       모

기 능 연장(m)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 요경과지 최  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기정 소로 3 161 3 특 수

도 로 154 산8-3임 산13-1임 보행자
도 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61 3 특 수
도 로 152 산8-3임 산13-1임 보행자

도  로
기정 소로 3 162 2 특 수

도 로 208 30-4도 28-2전 보행자
도 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64 2 특 수
도 로 378 산23임 산29임 보행자

도 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기정 소로 3 167 4 특 수
도 로 327 13-6전 산30-1임 일 반

도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전망대
진입로

변경 소로 3 167 4 특 수
도 로 323 13전 산30-1임 일 반

도 로
기정 소로 3 168 3 특 수

도 로
212

 (24) 21-14잡 13-6전 일 반
도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전망대
진입로

기정 소로 3 169 2 특 수
도 로 186 1-3임 산29임 보행자

도 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69 2 특 수
도 로 204 21-14잡 13-6전 보행자

도  로
기정 소로 3 170 2 특 수

도 로 587 1-1임 13전 보행자
도  로 - 데  크

산책로
변경 소로 3 170 2 특 수

도 로
604

(549) 1-1임 13-6전 보행자
도  로

데  크
산책로

기정 소로 3 171 2 특 수
도 로 204 13전 21-14잡 보행자

도  로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71 2 특 수
도 로 189 1-3임 산29임 보행자

도  로
기정 소로 3 172 2 특 수

도 로 131 1-1임 산20임 보행자
도 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변경 소로 3 172 2 특 수
도 로 130 1-1임 산20임 보행자

도  로
기정 소로 3 173 2 특 수

도 로 29 1-1임 1-3임 보행자
도  로

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
신설 소로 3 174 3 특 수
도 로 59 63전 58-9전 보행자

도  로
신설 소로 3 175 3 특 수

도 로 174 28-2전 30-4도 보행자
도  로

신설 소로 3 176 2 특 수
도 로 27 산30-1임 산30-1임 보행자

도  로
※ ( )는 지구단위구역에 포함된 도로의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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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

소로3-158 소로3-158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850m → 890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실제 공사선형 반영
에 따른 노선 및 연장변경

소로3-160 소로3-160
◦노선, 폭원, 연장변경
 - 폭원 : 3m → 2m
 - 연장 : 77m → 96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실제 공사선형 반영
에 따른 노선, 폭원, 연장변경

소로3-161 소로3-161 ◦연장변경
 - 연장: 154m → 152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실제 공사선형 반영
에 따른 연장변경

소로3-167 소로3-167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327m → 322m

◦청자타워 진입도로 실제 공사선형 반영에 따른 
노선 및 연장변경

소로3-169 소로3-169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186m → 204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공사선형 반영 및 
연장변경

소로3-170 소로3-170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587m → 604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공사선형 반영 및 
연장변경

소로3-171 소로3-171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204m → 189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공사선형 반영 및 
접속구간 연장변경

소로3-172 소로3-172 ◦노선 및 연장변경
 - 연장: 131m → 130m

◦생태탐방로 개설완료에 따른 공사선형 반영 및 
접속구간 연장변경

- 소로3-174 ◦노선신설
 - 폭원: 3m, 연장: 59m ◦현재 개설되어 산책로로 이용중인 노선반영 

- 소로3-175 ◦노선신설
 - 폭원: 3m, 연장: 174m ◦현재 개설되어 산책로로 이용중인 노선반영 

- 소로3-176 ◦노선신설
 - 폭원: 2m, 연장: 27m ◦현재 개설되어 산책로로 이용중인 노선반영 

나. 공간시설 : “변경없음”
1) 공공공지
■ 공공공지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 도   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(㎡) 최  초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
기 정 2 공공공지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

21-11잡 일원 1,491 - 1,491 전라남도 고시
2010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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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가. 주거용지 : “변경”

도면번호 가구번호
면 적(㎡) 획    지

비 고획지번호 위 치 면 적(㎡)
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 계 12,740 13,246 - 6획지 12,740 증)506 13,246

- 2 620 620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94-2대 일원 620 - 620

단독
주택

- 3 10,993 11,499

3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46대 일원 4,142 - 4,142

3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38전 일원 2,529 증)506 3,035

3-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31대 일원 4,322 - 4,322

- 4 490 490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40대 일원 490 - 490

- 5 637 637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17대 일원 637 - 637

나. 공공시설용지 : “변경”

도면번호 가구번호
면 적(㎡) 획    지

비 고획지번호 위 치 면 적(㎡)
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 계 18,847 18,655 - 3획지 18,847 감)192 18,655

- 10 1,491 1,491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1-11잡 일원 1,491 - 1,491 공공공지

- 11 158 273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3-1임 일원 158 증)115 273 하수처리시설

- 도로 17,198 16,891 - - 17,198 감)307 16,891
일반도로, 보행자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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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관광휴양시설용지 : “변경”

도면번호 가구번호
면 적(㎡) 획    지

비 고획지번호 위 치 면 적(㎡)
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 계 84,313 84,323 - 33획지 84,313 증)10 84,323

- 1 10,812 10,614

1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6전 일원 1,193 - 1,193

한옥
펜션

1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7전 일원 1,184 - 1,184

1-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8전 일원 1,134 감)198 936

1-4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92전 일원 966 - 966

1-5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전 일원 1,032 - 1,032

1-6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3전 일원 771 - 771

1-7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4전 일원 917 - 917

1-8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7전 일원 755 - 755

1-9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10전 일원 773 - 773

1-10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11전 일원 1,047 - 1,047

1-1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12전 일원 1,040 - 1,040

- 6 11,642 11,527
6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5전 일원 6,165 감)115 6,050 비치

파크6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4-2학 일원 5,477 - 5,477

- 7 7,046 7,046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42-2임 일원 7,046 - 7,046 마리나
시  설

- 8 1,309 1,309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35-3임 일원 1,309 - 1,309 낚 시
공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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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번호 가구번호
면 적(㎡)

획    지

비 고획지번호 위 치
면 적(㎡)

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

- 9 1,372 1,372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-4임 일원 1,372 - 1,372

- 12 8,388 8,388
12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임 일원 5,148 - 5,148 노 을

정 원12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93-1전 일원 3,240 - 3,240

- 13 6,284 6,255

13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64전 일원 3,424 감)1,039 2,385

쉼 터

13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63전 일원 1,706 증)502 2,208

13-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8-1임 일원 406 - 406

13-4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 8-3임 일원 748 감)47 701

13-5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 8-3임 일원 - 증)555 555

- 14 4,863 4,863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5임 일원 4,863 - 4,863 전망대

- 15 11,959 11,959
15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3전 일원 8,854 - 8,854 야생화

정 원15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7-1전 일원 3,105 - 3,105

- 16 8,812 8,780

16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30-1임 일원 1,802 감)102 1,700

후 박
나 무
정 원

16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29임 일원 5,899 - 5,899

16-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8-4전 일원 1,111 - 1,111

16-4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30-3임 일원 - 증)70 70

- 17 4,235 4,564 -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-1임 일원 4,235 증)329 4,564 향 기
정 원

- 18 7,591 7,646
18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14전 일원 2,636 증)292 2,928 잔 디

정 원18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9전 일원 4,955 감)237 4,7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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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녹지용지 - “변경”

도면번호 가구번호
면 적(㎡)

획    지
비 고획지번호 위 치

면 적(㎡)
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

합    계 204,845 204,521 - 20획지 204,845 감)324 204,521

19 19 204,845 204,521

19-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-1임 일원 272 감)6 266

산림
욕장

19-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5임 일원 18,974 감)343 18,631
19-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6임 일원 18,349 감)256 18,093
19-4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94전 일원 11,749 감)256 11,493
19-5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12대 일원 178 감)4 174
19-6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66-1전 일원 133 증)289 422
19-7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5임 일원 35,730 감)3,890 31,840
19-8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6-1전 일원 15,097 감)821 14,276
19-9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22전 일원 33,837 감)1,065 32,772
19-10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25임 일원 23,481 감)622 22,859
19-11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14-4임 일원 160 감)41 119
19-12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22임 일원 40,724 감)127 40,597
19-13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전 일원 3,264 감)1,368 1,896
19-14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20임 일원 2,513 감)49 2,464
19-15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1-1임 일원 384 증)70 454
19-16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8임 일원 - 증)7,615 7,615
19-17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30-3임 일원 - 증)203 203
19-18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23임 일원 - 증)96 96
19-19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산1-4임 - 증)121 121
19-20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 58-9전 일원 - 증)130 1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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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
관한 군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: “변경”
가. 관광휴양시설용지 – “변경”

■ 변경 전
도면표시번호
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
(한옥펜션)

1
(한옥펜션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, 제3호, 제4호나목 종교집회장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5호나목 관광숙박시설
◦불허용도 :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배치 ◦건축물의 배치는 지형을 고려한 남향배치

형태
(지정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 및 한옥특성을 위하여 맞배지붕, 팔작지붕,우진각지붕으로 설치하며, 구배는 3/10~7/10권장
◦외벽 :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, 다음의 재료는 사용을 금함(번쩍거림, 금속계열재료)
◦담장 : 담장 및 대문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하며, 대문은 투시형,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의 자연재료의 사용을 지정

색채
(권장)

◦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
-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표준색상사용
- 주조색 황색계열, 부차색 무채색계열, 강조색 청록계열 권장

기타 ◦가구의 특성 및 성격부여를 위하여 건축형태는 한옥(전통 or 개량)으로 지정

6-1
(비치파크)

6-1
(비치파크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, 제4호, 제15호가목 내지 나목 숙박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 가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ㆍ차목 내지 타목ㆍ하목, 제5호 내지 제8호,제10호, 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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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6-2
(비치파크)

6-2
(비치파크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3호가목 놀이형시설, 동호다목 운동장 (수영장)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 가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ㆍ차목 내지 타목ㆍ하목, 제5호 내지 제8호, 제10호,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1층 이하(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
7
(마리나지원시설)

7
(마리나지원시설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8호 라목 항만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차목, 제4호나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․차목 내지 타목․하목, 제5호다목ㆍ마목, 제6호,제15호, 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트 및 요트의 계류 및 보관을 위한 해안과 선박창고 사이 공간 확보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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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8
(낚시공원지원시설)

8
(낚시공원지원시설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가목 소매점, 제4호자목 일반 음식점 및 카목 실내낚시터, 제5호마목 동․식물원, 제11호 노유자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사목,제4호가목․라목 내지 사목․카목․타목․하목․노목 내지 러목, 제5호가목 내지 라목ㆍ바목, 제6호 내지 제10호, 제12호 내지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 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
9
(갯벌체험지원시설)

9
(갯벌체험지원시설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가목․나목, 제4호 자목 일반음식점, 제27호 마목 휴게소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가목 내지 사목․차목 내지 러목,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12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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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4
(전망대)

14
(전망대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 내지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10층 이하(80m 이하)

배치 ◦산책로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고 주변 경관이 잘 조망되도록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(권장)

◦강진만 양안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강진을 대표하는 확실한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권장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 ◦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선택

12,
13,
15,
16,
17,
18

(정원)

12,
13,
15,
16,
17,
18

(정원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나목 야외극장, 마목 휴게소, 바목 공원․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공 조형물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,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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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변경 후
도면표시번호
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
(한옥펜션)

1
(한옥펜션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, 제3호, 제4호나목 종교집회장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5호나목 관광숙박시설
◦불허용도 :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
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
배치 ◦건축물의 배치는 지형을 고려한 남향배치

형태
(지정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 및 한옥특성을 위하여 맞배지붕, 팔작지붕,우진각지붕으로 설치하며, 구배는 3/10~7/10권장
◦외벽 :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, 다음의 재료는 사용을 금함(번쩍거림, 금속계열재료)
◦담장 : 담장 및 대문높이는 1.2m이하로 설치하며, 대문은 투시형,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의 자연재료의 사용을 지정

색채
(권장)

◦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
-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표준색상사용
- 주조색 황색계열, 부차색 무채색계열, 강조색 청록계열 권장

기타 ◦가구의 특성 및 성격부여를 위하여 건축형태는 한옥(전통 or 개량)으로 지정

6-1
(비치파크)

6-1
(비치파크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, 제4호, 제15호가목 내지 나목 숙박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 가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ㆍ차목 내지 타목ㆍ하목, 제5호 내지 제8호,제10호, 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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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6-2
(비치파크)

6-2
(비치파크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3호가목 놀이형시설, 동호다목 운동장 (수영장)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 가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ㆍ차목 내지 타목ㆍ하목, 제5호 내지 제8호, 제10호,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1층 이하(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
7
(마리나지원시설)

7
(마리나지원시설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8호 라목 항만시설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차목, 제4호나목 내지 다목ㆍ마목 내지 사목․차목 내지 타목․하목, 제5호다목ㆍ마목, 제6호,제15호, 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3호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트 및 요트의 계류 및 보관을 위한 해안과 선박창고 사이 공간 확보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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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8
(낚시공원지원시설)

8
(낚시공원지원시설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가목 소매점, 제4호 자목 일반 음식점 및 카목 
◦실내낚시터, 제5호마목 동․식물원, 제11호 노유자시설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사목,제4호가목․라목 내지 사목․카목․타목․하목․노목 내지 러목, 제5호가목 내지 라목ㆍ바목, 제6호 내지 제10호, 제12호 내지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 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
9
(갯벌체험지원시설)

9
(갯벌체험지원시설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가목․나목, 제4호 자목 일반음식점, 제27호 마목 휴게소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,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가목 내지 사목․차목 내지 러목, 제5호, 제6호, 제8호, 제12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6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5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4층 이하(15m 이하)

배치
◦커뮤니티 형성, 보행활동이 활발한 장소성이 있는 공간 연출을 위해 건축물 전면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연출
◦건축물의 배치는 해양관광지의 특성상 최대한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,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ㆍ유도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4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상업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1이상 9이하

강조색 4이하 4이하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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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4
(전망대)

14
(전망대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 관광휴게시설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, 제4호 자목 일반음식점
「관광진흥법」시행규칙 별표11 중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 중 모노레일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 내지 제2호, 제3호다목 내지 아목, 제4호가목 내지 사목․차목 내지 러목,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10층 이하(80m 이하)

배치 ◦산책로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배치하고 주변 경관이 잘 조망되도록 조망권 확보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

형태
(권장)

◦강진만 양안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강진을 대표하는 확실한 랜드마크적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권장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 ◦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선택

17
(정원)

17
(정원)

용도

◦권장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나목 야외극장, 마목 휴게소, 바목 공원․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공 조형물
 「관광진흥법」시행규칙 별표11 중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 중 모노레일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,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

12,
13,
15,
16,
18

(정원)

12,
13,
15,
16,
18

(정원)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나목 야외극장, 마목 휴게소, 바목 공원․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공 조형물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 내지 제26호,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 (법 : 40%, 조례 : 40%)

용적률 ◦100% 이하 (법 : 100%, 조례 : 100%)
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,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
주 :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는 계획관리지역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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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공공시설용지 - “변경없음”
도면표시번호
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0
(공공공지)

10
(공공공지)

용도 ◦지정용도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7호중 마목 휴게소, 바목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

건폐율 ◦40% 이하
용적률 ◦100% 이하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
11
(하수처리시설)

11
(하수처리시설)

용도 ◦지정용도
「하수도법」제2조제9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

건폐율 ◦40% 이하
용적률 ◦100% 이하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배치 ◦지형을 고려한 남향 배치
형태
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(구배 3/10~7/10)권장
◦외벽 :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재질은 친환경적 자연소재 및 이와 유사한 소재 활용

색채
(권장)

색채가이드 라인 적용범위색채구분 명도 채도
외벽 8이상 2.5이하 전라남도 섬경관가이드라인의 공공건축물 권장색채지붕 2이상 7이하 1이상 7이하

강조색 - 2.5이상 8이하

다. 주거용지 - “변경없음”
도면표시번호
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3 3

용도
◦권장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1호가목 단독주택, 제3호, 제4호, 제6호, 제18호
◦불허용도

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2호, 제3호아목, 제4호너목 내지 러목, 제5호,제8호 내지 제10호, 제12호 내지 제17호, 제19호 내지 제28호
건폐율 ◦40% 이하
용적률 ◦100% 이하
높이 ◦2층 이하(12m 이하)
배치 ◦지형을 고려한 남향 배치

형태
(권장)

◦지붕 :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ㆍ맞배ㆍ팔작ㆍ우진각지붕 
(구배 3/10~7/10) 권장

◦외벽 : 외벽의 재료는 목구조 구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되, 다음의 재료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(번쩍거림, 금속계열재료)
◦담장 : 원칙적으로 불허. 다만, 설치하고자 할 경우 와편, 석재 등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높이1.2m이하 투시형․생울타리형으로 설치

색채
(권장)

◦건물의 외벽 및 지붕의 색채
- 한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표준색상사용
- 주조색 황색계열, 부차색 무채색계열, 강조색 청록계열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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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녹지용지 - “변경”
■ 변경 전

도면표시번호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9 19

용도
◦지정용도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항 중 나목 화단ㆍ분수ㆍ조각 등 조경시설, 다목 휴게소ㆍ긴의자 등 휴양시설, 사목 중 매점․ 화장실 등 편익시설, 아목 관리사무소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
- 폭2m미만 산책로, 공공 조형물

건폐율 ◦40% 이하
용적률 ◦100% 이하
높이 ◦1층 이하(5m 이하),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

■ 변경 후
도면표시번호

위치(가구번호) 구분 계획내용(도면표시)

19 19

용도
◦지정용도
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항 중 나목 화단ㆍ분수ㆍ조각 등 조경시설, 다목 휴게소ㆍ긴의자 등 휴양시설, 사목 중 매점ㆍ화장실 등 편익시설, 아목 관리사무소ㆍ울타리ㆍ담장 등 공원관리시설
-「관광진흥법」시행규칙 별표11 중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기 중 모노레일
- 폭2m미만 산책로, 공공 조형물

건폐율 ◦40% 이하
용적률 ◦100% 이하
높이 ◦1층 이하(5m 이하), 공공목적의 조형물일 경우 예외


